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

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비 및 공정

다. 정전기ㆍ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

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

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기술 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